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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   론

 피로는 인  요인의 주요한 험요인으로 선원 피로는 해양

사고의 주요 원인  하나이다. 선박충돌  좌 사고를 포함

한 한 해양사고에서 인간과실의 원인으로 선박승무원의 

피로가 약 16 %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, 인명손상사고의 

약 33 %가 피로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(USCG, 1996). 

국 해양사고조사국(MAIB)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3년까

지 10년간 체 해양사고의 1/3에서 선원피로가 사고원인으로 

기여하 음을 확인하 다(MAIB, 2004). 2003년 스웨덴에서의 

연구결과 약 73 % 정도의 당직근무자들이 당직근무 기간  

최소 1회 는 그 이상 졸음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

다(KMST, 2012).

 IMO MSC 74차 회의에 피로에 한 지침서(Guidelines on 

Fatigue)를 최종 승인되었고, 최근 HTW 1차 회의에서 피로

에 한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. MSC 94차 회의에

서 피로에 한 지침 개정 제안  2개년 의제를 채택하 고, 

HTW 2/8에서 피로에 한 지침의 개정을 제안하 다. 재 

호주, 한국 등이 Fatigue Guidelines 개정을 논의 에 있으며, 

2016년 피로 험 리시스템(Fatigue Risk Management 

System)을 반 한 개정안의 안을 작성하 다(IMO, 

2001)(IMO, 2014). 

 피로 험 리 시스템 (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; 

이하 FRMS)은 1990년  들어 조직 인 근을 통해 피로로 

인한 험을 여야 한다는 인식 확 되면서, 이를 리하기 

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. 실제 인 피로 련 험을 측정

하고, 이를 리하기 한 방법이다. FRMS는 과학 인 데이

터를 기반으로, 피로 리를 한 매뉴얼과 시스템 구축 운

하는 방법이다.

Fig. 1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(FRMS)

 FRMS는 피로 험 리 시스템의 실행을 한 규정, 피로 

정보 수집  분석 S/W 개발, 피로 자가 보고 체계, 사고 시 

피로의 향 분석, 피로의 리 교육, 피로의 지속  측정 

리로 구성되어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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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MS의 이 은 여러 가지가 있다. 피로데이터를 기반으로 

실제 인 험 요소를 측정하여, 분야별 상황에 맞는 리 

책 수립이 가능하다. 피로근무 시간외에 다양한 피로의 원인

을 확인하고 피로 리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. 근무 시간, 작

업 부하 등 업무와 련된 요인 외에 업무와 련되지 않은 

직원 개인의 생활 습 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종사자

들이 인식할 수 있다. 피로의 원인을 밝  사고 발생 에 

험 요인을 방지할 수 있다. 

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원 피로의 주요 원인인 업무부하를 

선종별 운항형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. 

2. 유럽의 작업시간/휴식시간 분석

 Maritime Labour Convention(2006)에 따르면 작업시간이 최

 4시간/24시간, 72시간/7일 는 휴식시간이 최소 10시간/24

시간, 77시간/7일 로 규정하고 있다. 

 랑스에서는 피로 가이드라인(Guidelines on fatigue)의 개

정안으로 “Analysis of the conditions relating to the 

compliance with resting time for watchkeepers – Case of 

general cargo using the two-watch system” 문서를 제출하

다. 이 문서에서는 작업시간/휴식시간의 규정에 하여 실

제 사례를 확인하 다. 

Fig. 2 Case of 58m ship 

 배 길이가 각각 75m와 58m인 당직체계 2교 (6on/6off 2 

watch system)의 일반화물선을 상으로 하 다. 분석 시간

은 1-4번의 call이 포함된 7일(168시간) 는 14일(336시간)으

로, 각 call에 한 작업시간(manoeuvring, mooring and 

unmooring)은 2시간이고 보안  안 훈련은 주당 1시간으로 

하 다. 체 시간에서 최소 휴식시간을 제외한 14시간/24시

간, 91시간/7일을 기 으로 비교 하 다.

 Purple period의 경우, 일주일 동안 3번의 짧은 call으로 작업

시간이 과하 다.

Fig. 3 Case of 78m ship

 Yellow period와 blue period는 일주일 동안 3번-4번의 call

이 있었다. yellow period의 경우, call보다 항해시간이 짧아 

작업시간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blue period 한 작업

시간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yellow period와 달리 짧은 

call과 긴 항해시간으로 작업시간이 과하 다.

 call의 간격이 짧을수록, 정박시간보다 항해시간이 길수록 작

업시간이 증가하여 휴식시간을 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

났다.

3. 국내의 작업시간/휴식시간 분석

 랑스에서 제출한 HTW 3/INF.8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

로 국내 유조선과 일반화물선의 작업시간/휴식시간의 규정

에 하여 실제 사례를 확인하 다. 분석 시간은 1-5번의 

call이 포함된 7일(168시간) 는 14일(336시간)으로, 각 call

에 한 작업시간(manoeuvring, mooring and unmooring)

은 2시간이고 보안  안 훈련은 주당 1시간으로 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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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 시간에서 최소 휴식시간을 제외한 14시간/24시간, 91

시간/7일을 기 으로 비교 하 다.

3.1 국내 SG호

 배 길이가 86.45m이고, 당직체계 3교 (4on/8off 3 watch system)

의 oil/chemical tanker를 상으로 하 다.

Fig. 4 Case of SG ship

 Port call  횟수 2번의 blue period(163.42h)에서는 24시간 기

에는 최소 휴식시간에 만족하 지만, 7일 기 에는 92.23시간으

로 최소 휴식시간을 수하지 못 하 다. port call 횟수 4번, 5

번의 orange period(170.42h), yellow period(183.42h), green 

period(183.33h)에서는 24시간, 7일 기  모두 최소 휴식시간을 

수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3.2 국내 S호

 배 길이가 66.01m이고, 당직체계 3교 (4on/8off 3 watch system)

의 oil tanker를 상으로 하 다. 항해/정박 당직 시간은 그림 와 

같다. 국내 S호의 경우, 하역당직 시 선장을 제외한 일항사와 이항

사가 full로 당직에 임하는 근무 체계로 운 된다. 

Fig. 5 당직시간

Fig. 6 Case of S ship

 Port call 횟수 5번의 blue period(156.67h), orange 

period(200.83h), yellow period(205.58h), green period(174.67h) 

모두 일항사와 이항사는 최소 휴식시간을 수하지 못하 다. 

이는 하역당직에서 선장을 제외한 일항사와 이항사가 full로 당

직에 임하는 근무 체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.

3.3 국내 K호

 배 길이가 92m이고, 당직체계 3교 (4on/8off 3 watch system)의 

일반 화물선을 상으로 하 다. 항해/정박 당직 시간은 그림 와 

같다. 국내 K호의 경우, 하역당직 시 선장을 제외한 일항사와 이항

사가 6on/6off 2 watch system으로 당직에 임하는 근무체계로 운

된다.

Fig. 7 당직시간

Fig. 8 Case of K sh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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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rt call 횟수 3번의 blue period(336.5h)와 green period(312.33h) 

모두 24시간과 7일 기  최소 휴식시간을 수하 다. 약 2주 동안 

port call의 횟수가 3번으로 은 편이고, 하역당직에서 일항사와 

이항사가 6on/6off 2 watch system으로 당직에 임하는 근무체계로 

인한 것으로 보인다.

3.4 국내 H호

 배 길이가 80.1m이고, 당직 시간이 8시부터 18시까지의 정기여객

선을 상으로 하 다. 항해/정박 당직 시간은 Fig. 10과 같다.

Fig. 9 당직시간

Fig. 10 Case of H ship

 국내 H호는 정기 여객선으로 port call 횟수가 많은 편(16번)이다. 

H호의 경우 각 call에 한 작업시간(manoeuvring, mooring and 

unmooring)을 2시간으로 하기에는 하지 않다고 단하여 1시

간으로 가정하 다(Fig 10, caseB). 두 가지 경우 모두 휴식시간을 

수하지 못하 다. 당직시간이 8시부터 18시까지로 이후 시간은 

모두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, 연속근무시간이 길어서 이에 한 고

려가 필요하다.

4. 결론

 랑스에서 제출한 HTW 3/INF.8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

로 국내 선박에 한 작업시간/휴식시간의 규정에 하여 

실제 사례를 확인하 다.

 추가 작업시간(훈련을 제외한 안 리, 행정 작업, 선박 

유지보수)을 고려하지 않고,  6on/6off 2 watch system과 

4on/8off 3 watch system으로 분석을 하 다. 분석 결과, 

부분의 선박에서 교 시간을 고려한 최소 6시간의 휴식

시간을 만족할 수 없었으며, 기존의 피로 지침

(MSC/Circ.1014)에서 언 하고 있는 24시간 내 7-8시간의 

수면시간을 보장 할 수 없었다.

 유럽 선박의 경우, TSS나 시계제한구역에서도 1인 당직으

로 운항 할 수 밖에 없다.

 국내 선박의 경우, 주로 4on/8off 3 watch system으로 운

된다. 하역당직이 선박마다 다양한 형태이지만, 선장을 

제외한 일항사와 이항사의 당직으로 이루어진다. 항구 간 

항해시간이 긴 경우나 port call이 자주 있게 되는 경우, 최

소 휴식시간을 만족할 수 없었다. 선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

없었고, 교 근무체계/항해시간/port call 횟수에 따라 차이

가 있었다. 하지만 유조선의 경우 하역작업의 부하가 일반

화물선에 비해 높기 때문에 가 치를 고려 할 필요가 있고, 

정기여객선의 경우 연속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 치를 

고려할 필요가 있다.

후    기

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“해양안 사고 방시스템 기반 연구

(2단계)” 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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